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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

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

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기술거래사를 취득한 자만이 해야 만하는 업무 영역을 명시하여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하고, 등록

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고 안을 작성할 때 공고의 필요성과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개선안을 통해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과 기술이전 사업화의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기술거래, 기술거래사, 등록증, 기술사업화, 기술평가 

Ⅰ. 서론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경쟁이 가

속화되고 있어 연구개발 자체에 못지않게 연구개발의 생산성

과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기에서 기술의 

축적, 이전, 상용화 등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며, 기술사

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면서 

특허와 상표 그리고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 정책과 전문 인력

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 1월 17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후 기촉법)을 개정하여 대학․연구소․기
업 등에서 보유하는 특허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

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기

촉법을 마련했다. 또한 동 법률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술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는 등 기술

거래사의 역할과 위상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

히 검토해 보고 공인중개사는 유형자산을 거래하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거래의 관점은 상품이나 용역을 사고팔거나 할 때 

전문가로서 협상, 계약 체결 등에 관여하고 이를 통해 거래

수수료를 받는 거래라는 의미에서의 동질성을 의미한다.

Ⅱ. 이론적 고찰

기촉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

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

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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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을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기술거래사 자격 자체만을 가지고 연구된 내용은 거의 전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부의 신문기사와 매거진 

등을 통해서 기술거래사 현황과 기술거래사가 행했던 기술거

래 사례에 대해 일부 소개가 되고는 있지만 자격 제도를 가

지고 논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의 경우 대다수는 일반적인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시장에 대해 논하거나 국내외 기술거래 사례 비교, 기술거래 

시장 주체중심의 온오프라인 지원서비스 형태 등에 대해 논

의가 되고 있다. 
이종일(2008) 논문에서는 기술거래 네트워크에서의 기술제

공자 선택 모델을 연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술거래 네

트워크의 개념을 제안하고 기술거래를 위한 효과적인 관리 

개념으로서의 기술거래 관리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기술제

공자를 선택 시 여기에서는 기술도입비용과 기술연관도만을 

가지고 고려하였다. 
또한 조경칠(2007) 논문에서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

술거래 발전 방향에 대해 연구한 바 있고 국내외 기술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기술거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발전방향

으로는 기술이전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정부정책 

추진과 기술공급자 측면에서 볼 때 잠재 기술수요자 및 기술

시장성을 고려하는 상용화 위주의 마인드 인식 전환을 결론

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주동(2008)은 기술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지원서

비스를 연구한 바 있으며, 공공기관의 온라인 지원서비스 사

례를 분석하였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기술수요자 중

심의 기술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꼽고 있다. 또한 기

술거래의 기초자료인 기술평가의 DB 정보 구축의 부족함을 

들은 바 있다. 
여인국(2009)은 기술이전 성과 요인을 기술특성에 의한 요

인과 기술사업화에 의한 요인으로 구분하여 기술수요자의 기

술사업화 관심도와 기술수용능력이 기술이전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실증 분석하였다. 또한 서유화(2007)는 CT 중소벤처기

업을 대상으로 기술요인과 기술상용화 성과 관계에 대한 분

석을 하였으며, 결과 기술적 요인 중 기술경험축적이 상용화 

성공 가능성을 가장 크게 하는 중요 요인으로 판별하였다. 
해외 사례로는 Russo(1990)은 대학 내 산학협동 연구센터의 

연구 결과물을 기업에 이전되어 활용된 사례를 조사하였고, 
기업의 연구성과 활용 능력이 클수록 연구결과의 활용을 촉

진한다(여인국, 2009)고 하였다. 

2.1 기술거래사 정의

기촉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관
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82호)에 의하면 “기술거래사

는 지시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

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를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기술거래사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

과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① 변호사ㆍ변리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

이전․사업화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ㆍ기획ㆍ평가 또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연

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

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⑥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다음 제1호부

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

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

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

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

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

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각 호의 동일 분

야에 한해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 중간관리자급 : 신청일 현재 기준 과장, 선임연구원 등 이

상의 직급   

 

2.2 기술이전사업화 의미

기촉법 제2조에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다음과 같이 정

의하고 있다. 즉, 기술이전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

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기술사

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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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의미 근거

기술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그리고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기술에 관한 정보

기
촉
법

기술이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사업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기술거래
법 제2조 제2호의 기술이전 또는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것

<표 1> 기타용어의 이해

자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참고로 작성

2.3 기술거래사 업무 영역

기촉법 제14조에서는 기술거래사의 업무는 기술이전·사업화

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
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도출에서부터 연구개발, 시제품제작, 양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기술경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술도출, 기술이전, 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술협

상, 기술계약, 기술수출 등의 활동이 동반되는 것이다. 
특히 기술거래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그리고 기술이

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및 기

술이전의 중개·알선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2.4 기술거래사 발전과정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조항에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 및 기술

거래사의 육성 계획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동법 제 6조 한국

기술거래사호의 설립․운영을 통해 기술거래사 등록․지원 및 

관리 업무가 시작이 되었다. 
동법 제 11조 기술거래사의 등록․육성 및 지원 조항을 통해 

기술거래사 자격 등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

다. 2007년 6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2007년과 6월과 2008년 2월에 제 21조 동법 시

행령 기술거래사의 자격 기준 등록요건에서 기술거래실적보

유 조건 등이 삭제된 바 있다. 
이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

년 8월 제 21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요건에 법 제 14조 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명시하고 기술거래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으로 40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명

시하였다.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7호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 10조의 4에서는 등록교육의 실시 기관으로 한국기술거래

사회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의 교육 훈련기관로 기

술진흥원과 한국기술거래사회 등으로 정하였다.  
첫째, 기술개발결과의 상용화 정책과 연구개발 활동 수행간

의 연계에 따른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둘째, 실제적인 기술의 확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

가치의 축적을 위해 관련 시장수요를 창출하고 나아가 부가

가치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고용을 창출한다. 
셋째, 개발기술을 이용한 제품화를 통해 기업이 시장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선도적인 기술개발 활동을 

유지하게 한다. 
상기와 같은 기술사업화 활동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기술

거래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R&D 생산성의 관리수단으로 기술거래가 자리매

김하고 있고 기술자산의 기술판매와 기술도입을 위해서는 기

술평가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자산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단순한 평가에 의해 등급

이나 점수로 표현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술사업화에 따른 경

제적 사업 가치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

다. 
사업화에 활용되는 기술이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R&BD 기술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2.5 기술거래사 역할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술의 축적, 이전, 흡수 및 상용화는 21
세기 세계경제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기술 개발, 활용, 확산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는 기술이

전 활동을 촉진시켜 전 세계적으로 사회 및 경제 활동을 획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체가 되고 있다.
 또한 기술을 근간으로 하는 기술혁명은 주로 세계에서 가

장 발전된 지역의 일류 대학과 연구소 주변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술의 지리적 집중은 대학,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 

된 기술의 이전과 공유를 통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시키고, 지식, 정보, 재능, 기술, 비법 등 무형자원에 지

리적으로 근접하는 것이 부와 고용 창출에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이전은  어느 조식의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조직 내 경계를 넘어 일어나는 아주 단순한 경우일지라도 아

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다. 
연구조직에서 개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품의 생산 및 

마케팅을 거쳐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세계 초일류 기업

들에게도 아주 어려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조직

이나 지역의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기술이전은 대단히 어렵

고도 복잡한 도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사업화는 연구개발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생

산 활동, 마케팅활동 등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기

능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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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요 선진국 기술거래 실태 주요 선진국의 기술거래 주체, 역할,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항목
미국 일본 EU 독일 노르웨이 영국 이스라엘

주체
민간+공공

민간주도형으로 발전

다양한 형태 
기술거래기관

정부산하, 학굑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형태

유럽국가 
센터와 

지역사무소 
망 구축

공공, 준공공 
연구기구

정부주도형 중앙집권적 정부주도형

역할

연방기구:

기술이전정보유통, 교육
공공단체: 기술거래 담당자 

상호 간 연결
민간 : 기술거래, 기술평가

테크노마트(기술전시
회)로 본격 발전
기술거래기관 

대학TLO를 포함 
40개 

신기술설명회 
개최

기술이전 
협상지원

파트너 물색

대학, 연구기관의 
노하우 기술을 
기업에 이전
기업 기술이전 
파트너역할과 
지역문제 해결 
특화센터로 발전

중소기업과 
연구개발기관간의 
기술 거래 지원

BTG

중심으로 
국내외 
광범위 
역랑망 
구축하여 

파트너 기업 
물색 

수입의 75%

외부 
국가에서 
창출 

기술사업화 중심 
지원 

특징

정부R&D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법률 마련
Stevenson-Wydler

Act(1980)(정부소유기술->민
간기업으로 이전)

Bayh-Dole

Act(1980)(기술이전매커니즘 
규정)

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1986)(연구원인센티브규
정)

수평적 기술이전 :
테크노마트(기술전시

회) 형태 거래
일본 기술거래기관 :
대학 TLO포함 약 

40여개
국유기술(공업소유권)

:

일본산업기술진흥협
회가 전용실시권 
얻어 기업에 

통상실시권 허여 
해외시장진출 소극적 

CORDIS 통한 
연구결과 

전자DB 정보 
제공
매년 

투자포럼 
개최 

연구기관, 이공계 
대학과 산업계가 타 
국가보다 밀접한 

관계 형성
슈타인바이스재단과 
대학, 연구기관과 

계약 체결 (프로젝트 
계약체결 시 8-9%

간접비 재단에 지불)

전 기업의 96%

중소기업군(100인
이하), 이중 98%가 
20인미만 소기업
국가연구위원회(Re

search Council of

Norway) 중심의 
기술사업화 추진
기술이전 사업화 
프로그램 : TEFT,

REGINN-Regional

Innovation,

FORNY

BTG

기술평가 및 
기술거래 
프로세스 :
기술평가 →
특허등록 →
마케팅 및 
기술이전 →
사후관리 →
이익분배

기술이전 자체보다 
기술경쟁력 강화,

벤처기업보육사업,

벤처캐피탈에 관심
실용화 상용화 

기술정책  
방위산업 육성 

결과에의 
첨단기술을 

민수용으로 이전 
활용

주요 
기관

NTTC : 지역기술이전센터 
RTTC 6개지부 

FLC : 16개 연방부처 산하 
연구소 628개 기관 참여

NERAC : 민간 비영리기관 
COS : 정보, 대학기술,

대학연구시설 정보 관리 
KEDS : 온라인 서비스 

제공기관, 기술기업 수요와 
능력 등 정보 DB관리  

일본테크노마트 :
정부기술거래기관,

13개 지부,

CASTI : TLO법에 
따라 학계, 산업계 

제휴에 의한 
기술이전 목적으로 

설립 
SBI

인터렉추얼프로퍼티 
: 지적재산 E-마켓 
플레이스 운영

IRC : 유럽의 
기술이전 
혁신 

연결센터 

SF(슈타인바이스)재
단 : 전 분야에 대한 
특화센터기능, 전문가 

4,000 명, 42개국 
436 센터로 전국망 

구축
FGS(프라운호퍼연구

회) : 비상업적 
연구기관 

(연구자금의 20~30%

공공예산 의존)

MPG(막스플랑크연구
회) : 대학 

기초연구분야 
장기연구(물리학,

생물학, 화학 등)

Helmholtz(헬룸홀츠)

센터 : 주정부 
연구과제 중심 

(준공공)

TI(노르웨이기술원)

: 기업화 지원 
기관

BUNT 프로그램 :
신기술의 전략적 

사용 확대,

국제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의 
고도화 지원.

유럽전체를 
포괄하는 

유로분트로 확산

BTG

(종합기술사
업서비스기관)

RTC

(지역기술이
전센터)

50여개 
민간기술거래 
전문기업 

AURIL(산․

학․관 
연계촉진네크

워크)

OCS(이스라엘 
정부기관) :

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TIP(기술보육지원
사업) : Start up

기업 기술사업화 
종합적 지원

관련 
SITE

www.nttc.edu

www.federallabs.org

www.nerac.com

fundingopps.sos.com

www. acronymfinder.com

www.usc.deu/

det/engineefing/TTC

teex.cy-net.net/MCTTC/main

.html

www. battlelle.org/glitec

www.edi.gatech.edu/nasa

www.casti.co.jp

www.sbigroup.co.jp

www.takenaka.co.jp

www.stw.de

www.hhi.fraunhofer.d

e

www.mpg.de

www.helmholtz.de

www.ti-norway.com

www.

btgpic.com

www.auril.org.

uk.

www.mitimop.org.il

www.irc.org.il

<표 2> 주요 선진국 기술거래 실태

자료 : 조경칠,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7.6, 한성대학교 pp53-72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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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 비교

거래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와 가장 유사

한 특성을 갖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거래사는 기술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인중개사는 부

동산을 매개로 거래가 성사된다.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실체

를 거래하지만 기술거래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까지도 거래한다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공인중개사의 역사는 196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술거

래사 제도가 이제 1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것에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많은 제도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두 자격제도

의 비교를 통해 기술거래사 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3.1 제도 비교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의 자격구분, 관련 법, 대상, 태생, 
특징, 거래수수료 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공인중개사 기술거래사

자격
구분

Ÿ 국가자격증
Ÿ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등록

하는 등록증

Ÿ 자격증 사전적 의미 ; 자
격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
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
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
이나 능력을 말하며, 자격
증은 일정한 자격을 인정
하여 주는 증서이다. 자격
의 종류에는 국제자격, 국
가자격, 민간자격이 있다.

Ÿ 등록증 사전적 의미 ; 일정
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
정 기관 등에 비치되어 있
는 공부에 기재하였음을 증
명하는 문서이다.

관련법 Ÿ 공인중개사 법
Ÿ 기촉법 근간 
Ÿ (기술거래사 법 없음)

대상 Ÿ 제한없음

Ÿ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 준함 

Ÿ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4.27] 제21조(기
술거래사의 자격 등)

태생

Ÿ 1961년 소개영업법
Ÿ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Ÿ 2006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
한 법률 제정, 의무적으로 
실거래가 신고 강제 도입 

Ÿ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 
제4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Ÿ 2007년 6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Ÿ 2010년 8월 제 21조 기술
거래사의 자격 요건에 법 
제 14조 제 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명시

시험 
제도

Ÿ 시험제도 시행

Ÿ 시험제도 미도입
Ÿ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술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
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육 의무화 

<표 3> 기술거래사와 공인중개사 비교

구 분 공인중개사 기술거래사

시행
기관

Ÿ 시험 시행기관은 한국산
업인력공단

Ÿ 교육 수행기관은 한국기술
거래사회 등으로 지정

공고

Ÿ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
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정) 공고

Ÿ 공고 일정이 정해저 있지 
않음 

Ÿ 통상 1년에 1회 정도 시행
하고 있음 

Ÿ
Ÿ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8조(거래사 등록신청 공
고) 지식경제부장관은 거래
사 등록신청 공고시 신청서 
양식,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 교육과목·시간·장소·

수료요건·등록교육비 등 등
록교육에 관한 사항, 등록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식경제부, 기술
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고

등록비 
Ÿ 협회 등록비 50만원 납부 
Ÿ 면허세 납부 

Ÿ 등록수수료 징수 (2011년도 
기준으로 30만원을 기술진
흥원으로 납부)

주요
업무 

Ÿ 부동산중개업은 다른 사
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
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Ÿ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
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
하는 업무

특징

Ÿ 부동산 관련 전문가적 지
식 필요 

Ÿ 현장방문 통한 임장활동 
필수적

Ÿ 매도, 매수 중개의뢰의 정
보활동 

Ÿ 중개대상물 개별적 특성 
파악

Ÿ 중개의뢰인과의 신뢰관계 
중시

Ÿ 지역 활동의 특성
Ÿ 부동산 경기의 의존성 
Ÿ 소규모의 영세성
Ÿ 공공성
Ÿ 중개의뢰의 불연속성

Ÿ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전문
성 확보 

Ÿ 기술평가 관련 전문성 확보
Ÿ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

기획·평가 또는 관리 업무 
전문성 확보 

중개
업자 

Ÿ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 

Ÿ 중개업자와 중개보조원으
로 역할 분담 

Ÿ 법적으로 기술거래 업무가 
기술거래사로 한정되어 있
지 않음 

개설
등록 

Ÿ 대통령령으로 정함
Ÿ 이중등록 금지 조항 있음 
Ÿ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

고 조항있음

Ÿ 별도의 개설 등록기준 없음 
Ÿ 다만, 기술거래기관과 기술

평가기관 지정 시 기술거래
사 인원 규정 있음 

거래 
수수료 

Ÿ 거래 수수료 기준 공인중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명시 

Ÿ 거래 수수료 기준 없음 
Ÿ 단, 기술신탁관리업의 경우 

수수료 명시
Ÿ - 기술거래 마케팅 대행 수

수료 선납시, 1억원 이하 
기술이전 금액의 15%, 1억
원 초과 3억원 이하 기술이
전 금액의 13%

Ÿ - 기술거래 마케팅 대행 수
수료 미납시, 1억원 이하,

기술이전 금액의 17.5%, 1

억원 초과 3억원 이하 기술
이전 금액의 15%

중개 
신고

Ÿ 매매계약 체결시 60일 이
내에 해당 소재지에 신고 

Ÿ 거래 신고 의무화 되어 있
지 않음 

자료: 공인중개사법 참고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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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차원으로 보면 공인중개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하는 업으로 거래 대상은 부동산을 취급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국가자격증이다. 부동

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며 거래수수료

가 법에 명시되어 있고 계약 체결 시 해당 소재지에 신고해

야만 한다. 반면 기술거래사는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

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등 기술

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며 거래 대상은 무형 자산

이 기술이며 기초법에 근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별도의 기

술거래사 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기술을 거래하기 위해 

반드시 기술거래사를 통해야 하는 강제적 규제가 없고 기술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없어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수료로 책정되고 신고할 관할 기관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일부 기술거

래기관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에 거래건수, 거래액 등을 신

고하고 있으나 기술거래사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기술거래의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없어 기술이전․사업화 국내 

현황 자료에 누락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Ⅳ. 기술거래사 제도개선 제언

공인중개사와 기술거래사 제도를 비교해 본 바, 우선 전체

적으로 법률적 기반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등록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영역, 거래수수료, 
일정, 교육 등 세부항목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논자가 주장하는 현실성있는 제도개

선 안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증과 등록증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기술거래사가 기술을 거래하는 전문가로서 기술이전․
사업화 즉, 통상적으로 기술거래 행위 시 거래수수료를 받고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정

리가 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등록증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술거래 행위를 하

는 자는 반드시 기술거래사 등록증을 취득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격요건, 교육이수, 
등록수수료 납부라는 단계를 통해 취득한 등록증인 만큼 업

(業)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또 다른 관점은 등록증이 아닌 국가자격증으로의 전환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법적 문제, 시험 유무 등 모든 요

건을 고려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된다면 현재의 기술거

래사 제도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기술거래사가 자격기본법 제 2조(정의)에서 규정

하는 “국가자격”, “민간자격”, “공인자격”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기촉법 및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인데, 이를 국가자격증 교부(등록증 교부가 아닌) 시 기술거

래사의 배치 의무화 또는 각종 법력에 가산점 부여제도 활용 

시 자격취득 수요는 폭증 예상된다. 배출된 기술거래사는 학

교, 산업체, 국제사회에 기술거래사의 역할 확대될 것이며, 
전문계고,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를 실시하여 후진

양성 및 우수인력 양성과 지역산업체 기술자문 활동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기술거래사 등록증이 자격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격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기술거래사의 활용도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 POOL 
구축하는 데 있어 기술거래사를 우선시 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둘째,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공

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협회 등록비 50만원

을 납부하고 면허세를 납부하여야만 공인중개사 사업자등록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회를 가

입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중등록 금지조항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

를 통해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 
 반면 기술거래사는 기술거래사 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는 등록수수료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30만원을 납부해야

만 한다. 기술거래사 등록만을 관리하는 전담기구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보니 기술거래사 전체를 대변하는 창구 역할과 경력

관리, 이력관리가 되고 있지 못하다. 등록 전담기구를 기술거

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전담기관에 위탁 운영을 맡겨 기술거

래사 이력관리, 사후관리, 심화교육, 기술거래사의 날 행사, 
민간 기술거래사 거래실적증명서 발급, 기술거래사 인력관리 

등을 해야만 한다. 
즉,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

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기관 및 기업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직무 수행 시 등록된 기술거래사가 적극 활

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

다.  
셋째, 관련 공고 일정에 대해 예정공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정) 공

고가 되고 있다. 년초에는 어느 정도 일정에 대해 정보를 공

유할 수가 있다. 반면 기술거래사는 공고 일정이 정해져 있

지 않다. 통상 1년에 1회 정도 시행하고 있으나, 반드시 그러

하지 않고 시행 월도 매년 상이하여 기술거래사를 준비하는 

자들로 하여금 공고일정에 대해 문의가 많아 행정 업무에 불

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 
따라서 년 초 예정 공고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가급적 

일정을 정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증을 취득하려는 자들로 하여

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넷째,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중개업을 영위하

는 사무소 개설을 위해 개설등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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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이중등록을 금하고 중개업자와 보조원 인력 신

고를 통해 이력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고 있다. 반면 기술거래사는 별도의 개설 등록기준이 없고 

다만, 기술거래기관과 기술평가기관 지정 시 기술거래사 인

원에 대한 규정이 있을 뿐, 이중등록이나 인력 신고의 절차

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기술이전․사업화 시장 확대와 개인 

기술거래사가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설 등록부터 

인력관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이력 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에서 부동

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거래수수료를 받고 업무

를 하는 것과 같이 기술거래 시 기술거래사도 공정한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를 법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

가 있다. 현재는 기술신탁관리업의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전부인 상태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술거래사 등록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거래라는 관점에서 유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개선안을 고려해 보았다. 
도출된 개선안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거래사가 기술을 거래하는 전문가로서 기술이전․

사업화 즉, 통상적으로 기술거래 행위 시 거래수수료를 받고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등록증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기술거래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기술거래사 등

록증을 취득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임을 명시하거

나 등록증이 아닌 국가자격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

가 있다. 법적 문제, 시험 유무 등 모든 요건을 고려하여 국

가자격증으로 전환이 된다면 현재의 기술거래사 제도의 궁극

적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등록증 관리 전담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사후 관리 

업무에 대한 매뉴얼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 기관 및 기업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직무 수행 시 등록된 기술거래사가 적극 활

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와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

다.  
셋째, 관련 공고 일정에 대해 예정공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

이 있다. 
넷째, 기술거래 사업을 위한 개설 등록기준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공인중개사와의 자격제도 비교를 통해 나타난 기술거래사 

등록제도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점 도출을 통해 기술거래 시

장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기술 마케팅, 기술이전 사업

화” 저변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술사업화 시장 확대를 통한 기술창업 유도에 따른 

고용 창출 및 기술거래․사업화 창업유도로 최대 현안 과제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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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modern society changes toward knowledge based society, the patent policy and professional manpower need to be changed because 
interest and importance about patent, trademark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copyright of business secret are increasing. 

In order to facilitate trading of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e private sector and to promote the business, the Act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is prepared.

In the law, the article 14 says that who have expertise on commercialization of the technology transfer can be registered as a 
technology trader to the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For the purpose of finding improvements of the technology trader's registration system, comparison method  was studied.  Technology 
trader compare with licensed real estate agent which is similar with it in terms of trade. 

There are several results from this study by followings. The unique tasks of technology traders should be specified for increasing 
authority of technology transfer expert. Manual criteria of post management should be prepared through  registration certificate 
management agency which operated by charging.

In addition, The announcement document  should be prepared carefully for   necessity of announcement and registration criteria of 
technology  trading business. 

These improvements are enable to motivate trading market and impact to expand the base of technology marketing and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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